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00. 06.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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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9. 19.
                                                                      2018. 07. 17.
                                                                      2024. 02. 17.
                                                                      2024. 10. 21.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이하 "학회") 회칙 3장 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학술지인 「핵의학기술」의 출판 및 학술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
하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구성) 

     위 원 장 : 핵의학기술학회 회장이 임명
     부위원장 : 핵의학기술학회 편집이사
     편집위원 : 15인 이내로 구성
     (핵의학 분야에서 연구성과, 학술업적, 편집능력 및 연구윤리성을 갖춘자로 위원장이 임  
     명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무) 

     위원장 :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 : 논문 심사 및 평가, 학술상 심사,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 등 「핵의학기술」의  
     출판 및 학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업무) 

     본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① 학술지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②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7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시  



     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한다. 위원회의 성립은 편  
     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소집 시에는 심의안건을 개최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 사항은 부위원장이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및 의결 사항과 활동은 위원장이 서면  
     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투고규정)

     투고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학술상)

     학술상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